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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   조  

제    목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(2017.3월 공개)
 

1. 관련근거 : 심사평가원(위원회운영부-1167호, 2017.3.28.)

2. 심평원은 상기 호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(중앙심사조정위원회) 심의사례

(2017.3월 공개)를 첨부와 같이 안내해온 바,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

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(요양기관업무포털-심사정보-정보방-

공개심의사례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 음 -

○ 진료심사평가위원회(중앙심사조정위원회) 심의사례 공개(총 4개 항목)

-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(품명: 젠자임 

타이로젠주) 인정여부

- 갑상선전절제술 후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한 환자

의 2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시 사용된 thyrotropin 주사제(품

명: 젠자임타이로젠주) 인정여부

- Eculizumab(품명: 솔리리스주)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

-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

# 첨부: 심의사례 1부. 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